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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25.(수)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
-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설(3.2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

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다.

❶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연간 약 480명)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 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 원

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❷ 장애인용 유모차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 수동휠체어 지원 유형 : (기존)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확대) 기존 + 유모차형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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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연간 약 700명)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❸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연간 약 380명)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2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

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

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장

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

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3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 1개, 장애인용 유모차 3개, 몸통지지 보행차 5개

  **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붙임> 1.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2. 중증 장애아동 신규 확대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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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정귀영 (044-202-2732)

주무관 온성하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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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의료적 

효과

장애아동의 독립적인 

이동, 상지 근골격계 

손상 예방 등

장애아동의 자세유지 및 

근골격계 변형 예방 등

하지 근력 및 하지 

골밀도 유지, 심폐 체력 

향상, 관절 구축 예방 등

지원대상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이 불

가능하나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

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자세 일

부지지 및 다른사람의 도움

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몸통지

지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기준금액* 3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내구연한 6년** 5년** 3년**

제품

*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구입액이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 기준금액까지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 현재 보험급여 중인 유사 유형의 보조기기(전·후방보행차 3년, 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 6년) 내구연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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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중증 장애아동 신규 확대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품 목록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전동휠체어-다군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23129092001 TDV-V2.1 3,452,000 토도웍스 주식회사

○ 수동휠체어-유모차형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12059091501 입시 2,028,000 주식회사 해피로드

2 D12059042014 LV1 1,878,000 ㈜사랑으로

3 D12059042015 LVT 2,078,000 ㈜사랑으로

○ 몸통지지보행차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D06019055525 트레커GT 안장-M 2,297,000 ㈜에이블라이프

2 D06019055526 트레커GT 안장-L 2,456,000 ㈜에이블라이프

3 D06019055527 트레커GT 하니스-M 1,896,000 ㈜에이블라이프

4 D06019055528 트레커GT 하니스-L 2,046,000 ㈜에이블라이프

5 D06019086503 Meywalk medium몸통/안장 2,354,000 ㈜닛신


